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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상 집   시 는 그 가 해상 는 에  험  , 집   시  수단  다수   동원  에 

한  해상 시  공간에  시  들 간  돌 등 안 사고  험  항상 다.  해상에  집   시 는 상에  

집   시 에 비하여  엄격한 규 가 필 한  다. 그러나 헌 상 본  보 는 집   시 에 한 리  한 

내   하나가 과  집   시   택하는 것 , 집   시 에 한 리는 상 뿐 아니  해상에 도 보 어야 한

다.  해상에  집   시 에도 집   시 에 한  는 것  보아 그에  규  뿐 아니  보 도 루어

야 할 것  단 다. 본   같  집   시 에 한  한 해  통하여 해상 집   시   규 하

도 동시에 보 하는 안  도 하고  하 다.

핵심용어 : 집 , 시 , 집   시 에 한 ,  , 본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s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is danger caused by vessels and nature of the sea. Thus, Korea Coast Guard prefers to regulate demonstration on the sea more 

strictly by applying sea related laws such as Maritime Safety Act and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Howev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should be regulated and protected b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erly regulate and protect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based on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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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론

  우리 헌  민  본    하여 집

  시 에 한 리  보 하고 다. 집   시 에 

한 도 한 집  시  한 보 하고 집  

시 에 한 리  해  지하고 다.  상뿐 

아니  해상에 도 민  본  하나  집   시 에 

한 리는 당연  보 어야 한다. 하지만 해상에  

집   시 는 그 가 해상 는 에  험  

, 집   시  수단  다수   동원 어 

한  해상 공간에  시  들 간  돌 등 안 사고  

험  항상 가 다.  해상에  집   시

는 상에  집   시 에 비하여  엄격한  규

가 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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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상 에  행 집   시 에 한 에 해상

에  집   시  한  규  없는 것  

 실 상 해상 집   시  원  한 것

 보아 단 하는 행  어 다(Jang, 2001; Lee, 2005). 

그러나 해상에  집   시 도 상에  집   시

 같  민  본  보 는 에  보 어

야 할 필  다(Kim, 2012b; Lee, 2005; Lee, 2010a; Jang, 

2001).  본 에 는 해상 집   시  특  고

찰하고, 해상 집   시 에 한 합리   규 안

에 하여 고찰하고  한다.  

2. 해상 집회 및 시 의 실태  쟁

2.1 해상 집회 및 시 의 실태

   해상 집   시 는 해상 경보 , 어업 보 , 매



립과 간척  해양 염  한 피해보상 등과 주   

갖고 다. 다수  과 원  해상 집   시 에 참여

하 , 1993 에  2002  사 에 연 평균 5  해상 시

가 었고, 참여  276척, 참여 원  1151 에 달했

다(Lee, 2005). 들 시  참여 들  주  상 업 해

죄, 해사안  등 해상  에  처 고 다. 

  근  사 도 역시 해양 경 , 간척  한 어민

생  보 , 해상 염  한 피해보상, 동쟁   

등  고 다. , 민  사  공  

상  결  보트  다  동원, 해상시   울

산항운  합원 16  상 업 해죄  해사안  

죄   죄 결   사건  다. 들 합원

 2012  4월 10   울산시 울주  산  태 GLS 민

 앞 다에  보트 2  나눠 타고 시  

, 는 다  복  하고 다에 뛰어들어 시 했

고,  과 에   항  20여 간 해하 도 했다

(연합뉴스 2012. 4. 10). 한 경단체 그린피스가 2013

 7월 15  고리원  앞 해상에  단계  탈핵  

하는 시   사건  는 , 그린피스 동가들  

날  경감시  ‘ 보우 워리어3 ’ 돛에 ‘체

빌, 후쿠시마, 산?’ 고  수막  내걸고 사  

울리  해상시  다(연합뉴스 2013. 7. 15). 2003  7월 

31 에는 핵폐  지  안 민 책  주도  안 

격포항과 도 근에  어  250여척  800여  어민  

동원 어 해상 시    다(Na et al., 2010). 간척지 

 해 는, 2008  11월 25   안, 산, 

 연안  어민들   100척  동원한 해상시 가 새만  

가 수갑  앞에  열 는 , 어민들  수갑  개

 하  약 5시간 동안 수갑 에   하고 

해상시  다(한겨 신  2008. 11. 26). 그리고 주해

지 공사가 지고 는 강  앞 다에  강 주민과 

동가 등 5  2012  1월 26  해  트 포드 

업  해한  귀포해양경찰 에 연행 도 했다. 

들  해  에 사 는 트 포드  지 에 

실어 해상에 하하 는 업  진행하  하 , 약  나

눠 타고 해상시  고 는 수 비  착 해 

다  수한 채  공사 단  하  시  다(

마 뉴스 2012. 1. 26).

   같  다양한 태  해상 집   시 가 어지고 

, 어민  생 보   경  등과 하여 해

상 집   시 는 늘어날 것  상 다. 러한 시 에

 해상 집   시  집   보 는 에

 어떻게 보 하고, 해상  험  고 하여 어떻게 합

리  규 할 것 가는 한  하고 다.  

2.2 해상 집회 및 시 에 한 쟁

  해상 집   시 에 어  쟁  ,  헌 상 

집   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에  집시

  상  보아야 할 것 지 여 다. 만약 해상 

집   시 가 집시   상  아니 , 경찰 직

집행 , 근  해양경비 과 타 해상  

 해사안   개항질  등   상  보게  

것 다.  경우 해상 집   시 는 해상  에 

  건 하에 단 과 규  가능하게  것 다. 

  그런 , 집시   상  보는 경우 견 엄격한 

단  상  는 것처럼 보 지만, 집시  다는 

것  해상 집   시 가 헌 상 집 에 한  

격  갖  에 엄격한 한 하에 규 가 루어 야 한

다는 것  미한다. 만약, 경찰  직 집행 나 타 해상 

  다 ,  들어 험  건만  해

상집  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게  것 다(Lee, 2005). 

 해상 집   시  집시   상  보 는 

것  해상 집   시  헌 상 보  집  에 

한 본  하나  보고 보 하 는 과  갖는다.

3. 해상에 의 집회 및 시 의 특

3.1 장소의 험

  해상  상에 비하여 상 건에  시시각각 변하는 

도  수   등  하여 험  상 하는 곳 다. 

러한 해상  험  하여 시   험 상  야  

수 ,  단 하는 해양경찰과 시  간에 돌  

생할 경우  돌 등  하여  사고  

할 수도 다(Lee, 2010a; Jang, 2001). 러한 에  해상에

 집   시 는 상에  집   시 에 비하여 그 

허  건  엄격  해야 한다는 주  다.

3.2 단의 특

  해상 집   시 에는 필연   집  시  

수단  다. 그런  해상에  시 는 주   

통행량  많  항  등에  루어지는 경우가 많 , 항

 항만  하는 과 돌 등 사고  하여  

피해   몰에  한 재산상 해가 야  수 

다. 한 상 집   시 에 도 차량과 같  험한 수

단  하는 경우 한  는 ,  한 시 는 

차량  한 시 보다  험하다고 할 수 다(Lee, 

2010a; Jang, 2001). 러한 에  보  해상에  집  

 시 는 상에  집   시 에 비하여 한  필

 다고 할 수 다.  



3.3 목 의 특

  해상에  집   시 는 어업  보상 나 해상 염

과 한 어민피해보상  등 그  어민  생계  

 것들  주  룬다.  들어, 2010  10월 23  새

만  내 에  업  하는 어민들  어  150여 척에 타고 

새만  가 도 수갑  주변  가득 운 채 어민 생

 보 하  해상 시  한  (시사포커스 2010  

10월 28 ), 2008  5월 31  남 태안 주민들  삼 공

업 거  근 해상에   사고   보트 3

에 나눠 타고 시  하고 삼  피해보상  한 

 다(아시아경  2008  5월 31 ).

  는 상  집   시 가  격  갖는 집 나 

경 에 한 집  등 다양한  갖는다는 과 비

할  해상 집   시 가 갖는 특  하나  할 수 

다(Lee, 2010a; Jang, 2001). 러한 특수  하여 해상에

 집   시 는 상에 보다 시 들  함  

하여 과격하고 극단  태  개  수 다. 러한 

에  해상 집   시 는 엄격  통 어야 할 필

 다.

3.4 소결 

  상에  살펴본  같  해상  집   시 는 그 

 특 상 험  고,  수단  하 , 주  어

민들  생계   시  과격해 질 수 므  엄격

한 통 가 필 한  는 것  사실 다.  해상 

집   시 는 원   것  보아 집시  

 상에  하고 해사안 과 개항질  등 해상 

   아야 한다는 견해도 다. 하지만, 해

상 집   시 에 상에 는 다  특  도 원

 해상에  집   시 도 헌 상   

보 에 하여 보 할 필  다고 단 다.   

  하에 는 과연 해상 집   시 가 해상  특  

하여 상에  집   시  달리 취 어야 하는가

  해상 집   시  헌 상 본 과 집시

  가능  심  고찰한다.

4. 해상 집회 및 시  헌법  보

  우리 헌  21  1항에  든 민  집  

 가진다고 규 하고 같   2항에  집 에 한 허가

는 지 아니한다고 규 함    

 집   민  본  보 하고 다(헌

재 1994. 4. 28, 91헌  14). 여 에  집   미에  

시  포함하는 것 , 다수  공동   하에 견

 하고 하는 시   할 수 다(Cheon, 

2009). 러한 집   시  는 집   시  시간, 

,    게 결 할 수 는 리  그 

주  내  한다(Cheon, 2009). 러한 헌 상 본

 보 는 집   시  에 해상에  집   시

 도 포함 는가에 해 는 견해  립   수 

다. 하에   에 하여 검 한다. 

     

4.1 헌법상 본권 로  집회 및 시 의 자

  집   시  는 민주주  사  원동  민

주 실  가결한 가 는 것 다(Han, 2007; Kim, 

2006). 집   시  는 커 니  통한 실

 가능  하고, 민주주  실 과 수  보 에 

한 역할  하는 민  본 다(Jang, 2011). 미연 헌  

수  1 도 집  (freedom of assembly)  민  

본 (fundamental right)  하나  규 하고 다(Rishe, 1966; 

Inazu, 2010).

  헌  보 하는 집 는 다수  시  합  그 

합에 하여 루어지는 공동  동  미하는 , 참여

 간에는 내  계가 어야 한다(Kim, 2009). 그

리고 주  건  내   해 는 한  공동 

사 과 사   어야 하지만 그 상  공

 사항에 한  필 는 없다는  다수  

다(Kim, 2009; Lee, 2005).

   해상에  시   볼  해양 염  한 

피해보상 , 간척지 개  한 피해보상 , 핵폐

 한 경  등과  갖고 는 , 들  

헌 상 보  한 집  건  하  한 내  

계  하는  함  없다. 집  개 에 해당

하  해 는 공동  사 과 사  상  공

 사항  한 어야 한다는  개  에  

에도, 들 해상시   사  것  아니  경

 지역  공동 심사 등 공  사항에 는 것  

볼 수 므  역시 헌 상 보 는 집   시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다(Lee, 2005).  같  본다 , 해상 집  

 시  도 헌 상 보 는 민주 실  한 

본  어야 한다.   

4.2 헌법상 본권의 내용 로  집회 및 시 의 장소

  집   시  는 집   시  시간, ,  

  게 결 할 수 는 리  그 주  내

 하 (Cheon, 2009), 특  집   시  과  하여 

주   게  결 하는 것  집   시

  핵심  내  할 수 다. 집   



 결 하는 것  집  과 한  는 특

 상 에 근할 수 도  함  과 매스미

어에 하여 시  과 주  과  그리고 

하게 알릴 수 게 한다(Lee, 2005).  업  등 

리 해나 통 해 등 3   해하는 경우가 아

니  주  집   시   결  본  

어야 한다.

  우리 헌 재 도 “집  ·내 과 집  는 

 한 내  연 계에  에, 집  

에 한 택  집  과  결 짓는 경우가 지 

않다. 집 가  집  과 과에 하여 

한 미  가지  에, 누 나 ‘어  에 ’ 신  

계 한 집  할 것 가  원  게 결 할 수 

어야만 집  가 비  과  보 는 것

다.” 고 시한  다(2003. 10. 30, 2000헌 67·83(병합) 

원재 ). 헌 에 시  본  집  가 실질

 보  수  해 는 집   택에 한 

  가결한 가 는 것 다.

  해상 염  한 피해보상 , 간척  한 피해보

상 , 원 폐  한 해양 경 해  등에 

한 집  시 는 당해 해상에  루어지는 경우 집  

주   에게 과  달  수 게 

다.  해상  에 한 사  식  해

상  집   시   택한 경우 는 헌 상 보

 집   내  보 어야 한다. 해상  

험  등 특  하여 해상에  집   시  곧 해

상 통  해하거나 시민   해하는 것  

보아  규 하 는 근 식  타당하지 않다. 해상 집

  시 가 해상에  통 해  하거나  타

 해  야 하는 경우가 아니 , 시  가 

상  아니  해상 는 만   건 하에 

한  가하는 것  해상에  집   시  도 헌

상 본  보 는 집   하나 는 에  타

당하지 않다. 

5. 해상 집회 및 시  집시법의 용 여부

  해상 집   시 에 하여 행 ‘집   시 에 한 

’  할 수 는가에 하여 견해가 립 고 다. 

집시   하는 견해는 해상 집   시 는 

타 해상  에 하여 규 할 수 는 것  본다. 

 해상 집   시 에도 집시  하여 보 해야 

한다는 견해도 다. 

  들 견해  집시   하는  취하 , 해

상에  집   시 에는 집시  아니  경찰 직 집

행 나 해양경비 , 는 타 해상    

것 ,  경우 보다 상에 보다 하게 해상  집  

지  해산  가능하게 다. 결  헌 상 본  

집   시   행사하 는 시민에게는 리한 결

과가 다(Lee, 2005). 하에  집시   과 

 헌 재   하여 살펴본다.

5.1 집시법 용 

  집   시 에 한  2  2 는 “시  여러 사

 공동   가지고 도 , , 공원 등  

 통행할 수 는  행진하거나  는 

 보여, 특 한 여러 사  견에 향  주거나 

압  가하는 행  말한다.”고 규 한다.  집시  

는 시 는 ‘도 , , 공원 등   통

행할 수 는 ’  한 , ‘해상’  여 에  는 

것처럼 보 다. 하지만, 집시  취지  고 할  해상도 

동  규 하는 타   통행할 수 는 

에 해당하는 것  보아 해상 집   시 에 집시

  수 는 것  해 하는 것  타당하다는 

 다(Lee, 2005; Lee, 2010b; Jang, 2001). 헌 재 도 

‘공  게 통행할 수 는 ’ 는  한개

 ‘시 ’ 는 개   볼 수 없다고 한다(1994. 4. 

28, 91헌  14). 

  러한 에  해상에  집   시 도 헌 상 

집   하나  보 어야 하므  집시  

어야 하 , 해상   하여 규 하  해 는 

안 다고 본다. 냐하 , 해상   개항  질

지나 해상  통안 과 는 것 , 헌 상 보

는 집   보 는  없는 것  보아야 

하  다(Lee, 2010b; Jang, 2001). 만약 해상 집   시

 경찰  직 집행 나 해양경비  는 해상  

에  규 한다   건 하에 단  루어짐

 시민  본  보 에 실할 수 없게  것 다. 

5.2 집시법 용 부

   견해는 집시  2  2 는 시   ‘도 , 

, 공원 등 공   통행 할 수 는 ’ 고 규

하고 는   규  상에  시   한 것

, 여 에  말하는 ‘공   통행하는 ’에 

해상  포함  수 없는 것  본다.  해상 집   

시 에는 집시   수 없 , 타 해상  

에  규 어야 하는 것  본다(Lee, 2010b; Jang, 

2001).  들어, 해상 집   시 에 하여는 경찰 직



집행 1)과 상 통 해죄에 한 규 2)  해사안

3)과 개항질 4)상  규  등  하여 규 할 수 

는 것  본다. , 해상에  집   시 는 해상

는  특수  하여 집시  상하고 는 통

 상에  집   시 는 다  특  갖고 

므 ,  집시  아니  해상질 지   

에  규 는 것  보아야 한다는 것 다(Lee, 2008).

  실  경찰청  도 집시   할 

수 다. 경찰청  집시  2  2  도 , , 공원등 

  통행할 수 는  상  한 

것 므  해상 집   시 에는 집시   수 없다

고 해 한다(Jang, 2001; Lee, 2010a). 그러나 러한 해  

지나 게  해 , 집   본질  내  하

나  운 집   결   간과한 것  

할 수 다. 특  집  는 계  (relational liberty)

  가지  에 집  과 주  

에게 가   달할 수 는  택할 수 도  하

는 것  집   핵심  내  러한  

한하는 것  신 하고 어야 한다는 에 도 집시

  득  없는 것  단 다(Kim, 

2009).

5.3 소결 

   같  에  핵심 쟁  해상에  집   시

도 상  집   시  같  집   보 에 

한 헌  21  집   시 에 한   수 

는가 여 다. 생각건 , 집   시 에 어  그  

택  집   시  과  하여 매우 한 미

 갖는다. 집   시   달 할 수 는 가  

과   택  헌  21 가 보 하는 집   시

  핵심  내  하나  할 수 다(Kim, 2006; 

Lee, 2005; Cheon, 2009; Huh, 2010; Rohde, 2005).  들어, 

 에  해상 염  한 어민들  보상 나, 

간척사업  한 어업 보상  한 집   시 는 

상에 보다는  해상에  열리는 것   달  

해 가  과  할 수 다.  해상 집   시

1) 경찰 직 집행  5 ( 험 생  지) 6 ( 죄  과 

지) 등 참 .

2)  185 ( 통 해) “ , 수  는 량   는 

통하게 하거나 타  통  해한 는 10  하  징역 

는 1천500만원 하  에 처한다.”

3) 해사안  10  ( 통안 특 해역   등), 40  (  등) 

등 참 . 

4) 개항질  10  (  한   등), 12  (항 에  

 등 지) 등 참 .

도 헌  21 에  당연  본  보 는 것

 보아야 하 (Lee, 2005; Lee, 2010b), 집시 상   규

에  규 고 보 어야 할 것 다.

  만약, 해상 집   시 에 하여 집시  아니  해상 

  하여 규 한다 ,  취지가 상 한 

 헌 상   한하는 것  어  시  

 근거 없  집  는 헌 상 보   

한하게 는  생한다(Lee, 2010a).  해상 

집   시 도 헌 상 보 는 본 에 해당한다고 보

고, 해상도 집시  2  2 가  수 는  본

다 , 해상 집   시 도 집시 에  엄격한 건 하에 

규 는 것  보아야 하는 것 다. 

  다만,  않는 험상   수 는 해상  특

상, 다수   하는 항 나 항만에  시  

과 다  들  돌할 험  다 돌  하여 

 거나 시  등  해상  하여 사망하는 

 사고  어질 수 다.  해상 집   시 도 헌

상 본  하나  보 어야 하지만, 러한 해상  

특  고 한다  엄격  규 할 필  , 집시

에 해상 집 에 한 별도  규  어 상 집 보다는 

허 건  엄격  할 필 도 다. 

  근 해양경찰  직  근거  해양경비  

었는 , 해상 시    해양경비  14 다

(Kim, 2012a).5) 만약, 행 집  시 에 한  상

에  집   시  하고 어  해상에  시 는 

집시  상  아니 , 해양경비 에  해상 집  

 시 가 규  수 도  규  보 할 필   

것 다. 해상에  집단행동과 시 는 상에 보다 험

한 상 에  어나  그 피해  도도 심각할 수 다. 

 사 에 러한 험  차단한다는 에  해상 집

 경우    강 하여 ‘해상집 시  사

신고 ’  엄격  실시하고, ‘해상집 시  지 역

’하여 험  생  지할 필  다.

5) 해양경비  14 (해상항행 보 ) 

  해양경찰  경비수역에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하는 등  ( 등  운 하는  포함한다)에 

하여 경고, 동·해산  등 해상항행 보  할 수 

다. 다만, 에 한 해상항행 보 는 연안수역에 만 

실시한다.

  1. 등  본   어나 다  등  항행 는 항·

항 등에  지  주는 행

  2. 등  항 ·포  내  수역과 지  항 에  리  지어 

시간 거하거나 항 상 상  단  탈하여 다  

등  항행에 지  주는 행

  3. 해 시  경계 쪽  1킬 미  내 경비수역에

 등  리  지어   항행 는 거함

 안 사고가 생할 우 가  행



6. 결 론 

  상에  살펴본  같  헌  보 하고 는 집  

는 상에 뿐 아니  해상에 도 보 어야 한다. 실

상 행  보  해상 집   시 는 원  

 집   시 에 해당하는 것  취 하여 집시  

 상에  는 것  보아, 해상  에  

규 어야 하는 것  보는 견해도 나 는 타당하지 

않다. 헌 상 본  보 는 집   시 에 한 

리  한 내   하나가 과  집   시  

 택하는 것 , 집   시 에 한 리는 상 뿐 

아니  해상에 도 보 어야 한다.  해상에  집

  시 에도 집시  는 것  보아 그에  

규  뿐 아니  보 도 루어 야 할 것  단 다. 

  다만, 해상  험 는 특  고 할  집시 에 해

상 집   시 에 한 별도  규  마 하는 것도 필

한 것  단 다. 한 근  해양경비  내

도 보 하여 본  해상 집   시   보

하  상 는 해상에  험 생  하  한 

 할 수 는 근거 규  는 것도 고 해 보아야 할 

것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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